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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

가상계좌 자금관리서비스 이용약관 

제 3 조 (이용

기관의 제한 

및 의무) 

 

4. “갑”이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제2조 제2

항에 명시한 집금 목적이 아닌 재판매 목적

으로 사용하는 등 불건전한 사용이 의심되는 

경우에는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가상계좌에 

대한 송금인 및 송금목적 등 거래 내역을 즉

시 요청할 수 있고, 이후 정기적으로도 요청

할 수 있으며, “갑”은 이에 응하여야 한

다. 

4. “갑”이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제2조 제2

항에 명시한 집금 목적이 아닌 재판매 목적

으로 사용하는 등 불건전한 사용이 의심되는 

경우에는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가상계좌 사

용목적을 확인 요청할 수 있다. 

 

 

 


